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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39  툰 트 -  먼쏜 1 ) 분 쑨 43

r41안이유

f,) 

 호적법시행규칙이  개정  시행됨에 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

 과태료  부과기준을  개정하여  시행코자 .함

』거법령

0  호적법시행규칙 52 6제 조제 항주요골자

0  과태료  부과기준중  신고의무자의 , 학력 , 생활정도 , 해태이유  해태지역등을 삭제

(  안  제 4  조제 1 )항

0  과태료  부과시  특별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  이외에는 ( ) 신고 신청  지연사유서의 첨부

 를  생략할  수 (  있음 안 5 1 )제 조제 항

4. ( ) 개정조례 안 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  대비표 :따로붙임

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 )안

 데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f14  조쿵 1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정하여야 . 한다1  애 르그 ◎구청장은 2  별표 의  과태료  부과기준에  의하여 과레료의  ㅁ Ttㄱ

015  조중 1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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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( 39  툰 티 -  덖쟘 la)쑨

 ①구청장은  신고를  지연한  자로부터  신고를  접수하는  때에는  특별한  사유가  있는 경

 우  이외에는 ( ) 신고 신청  지연사유서의  첨부를  생략할  수 있다

6  제 조중 "  해태이유서  제출과 "  동시에 를 . 삭제한다 .

( 2) 별표  및 (  별지 1 )  제 호서식 을  각각  별지와  같이 . 한다

..:o·1' 칙부

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(  별표 2)

1ㄹㅂ 과  태 17.과 7◎◎tLl-

 과태료해

 태  기 간

 제 130  조 위반  제 131  조 위반

1  월  미 만 10, 000원 20, 000원

20, 00㉠ 원1  월  이  상 3  월  미 만 40, 00㉠ 원

f3  월  이  상 6  월  미 만 30, 000원 60, 000원

5ff36 

 월  이 상 50, 000원 100, 000원



( 39  툰 티 -  떤끙 If:) 뚠 45

t  별지 1  제 호서식 ]

t 1서0(  연 신청)신Ait고 11

 생  년  월 일 명성신
 고 (  신  청 )

 적본의
 무 자

 주소성덜사

 건  톤  인 의

 신고 (  신  청 )  의 무자
 인  적  사 항

 와  의  관 계

 신  고 (  신  청 )  내 용

 사  건  발 '생  신고 (  신  청 )  사유발생 일자

 신  고 (  신  청 )  일 자

1  황상 월
 이  상 ~ 3  꿜미 만1  월미 ,만

 지  연  기 간
6  월  이 상3  월  이  상 ~ 6  빈  미  만 ,

(  육하원칙에  의거 )작성

 신  고 (  신  청 )

 지  연  사 유

 일년월◎제

 출 인

귀하 구청장 (  동 )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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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( 39  툰 ◎ -  언꼰 1 )툰 ◎

1  신 조  문대 IL'ㅂ _It_

4 ( ) 현행개정안제 조 부과기준및면제

 ①구청장은 과 4 ( ) 제 조 부과기준및면제  ①구청장은 별

2  표 의  과태료의  부과기준에  의하여 과금액을태료의  정함에  있어서 해태기

금액을, 간  신고  의무자의 , 학력 , 생활정도 해 탠료의  정하여  야 t).한

 재지쳔들을  참극하떤야 , 찬뎌 깍태조

 부과기준은 2  별표 와 . 같다

5 ( ) 제 조 부과등  ①구청장은  신고를 해태 5 ( ) 제 조 부과등  ①구청장은  신고를 지연

 한  자로부터  신교를  접수하는 때에는 한 '  자로부터  신고를  접수하는 때에는

 특별한  사유가  있는  겋우  이외에는 썰 별지 1  제 호서식의  해태이유서를 신고서

 지 1  제 호서식의 ( )  신고 신청 지연 사뀨서 에  첨부하게  하여야 . 한다 , 다만 신고

 인이  해태이유서의  제출을  거부할 때에  의  첨부를  생략할  수 . 있다

 는  그  사유서를  기록하고  직권으로 작

. 성한다

6 ( ) 제 코 사전징수  구청장은 5  제 조의 규정 5  제 조 ( )사전징수

(  삭 711)‥‥ 에  의한  납부의무자가  해태이유서 제출

 과  동시에  과태료를  자진납부하는 경우

 와  신고자의  거주지가  접수기관의 관할

 구역이  아닐  경우에는  과태료를 사전징

)  수할

 수 . 있다



( 39  ◎ 트 -  천쏜 1 ) 톤 뚠 47

1  전문개정 1991 · 4 !3  조례 196 1제 호

1 ( ) 제 조 목적  이  조례는  호적법 (  이하 " "  법 이라 ) 한다 132  제 조의 2  및  호적법 시행규칙

(  이하 " "  규칙 이라 ) 한다 5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 호적신고  또는  신청의  해태에 ·대한

 과태료의  부과징수에  관하여  규정함을  목적으로 . 한다

제2조i「날부의두자:1  곽태초낙분의므자는  은◎  ◎는 i'o!f:- 신◎ " =÷:"  는 끈 : a'한◎ ◎든 ㄴ

 또는  신고자로 . 한다

3 ( ) 제 조 부과대상  과태료부과  대상은 1  별표 과 . 같다

4 .(  제 조 부과기준  및 ) 면제  ①구청장은  과태료의  금액을  정함에  있어서 , 해태기간 신고

.  의무자의 , 학력 , 생활정도 , 해테이유  해테지역  등을  참작하여야 , 하며 과태료부과기

 준은 2  별표 와 같다

 ②구청장은  다음  각호리 1  에  해당하는  겋우에는 1  제 항치  규징에  의한  과테료글 부과

 하지  아니할  수 있다

1,  생활보호법 3 1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싱환보호대상자

2. , 이민 , 유학  취업  등에  의한  외국거주  및  천재지변  등으로  법정기간내  신고를 하

 지  못한 자

3.  기타 oi 구청장  과태료를  면제할  특별한  사유가  있다고  인정한 자

5 ( ) 제 조 부과등  ①구청장은  신고를  해테한  자로부터  신고를  접수하는  때에는  별지 1제

 호서식의  해태이유서를  신고서에  첨부하게  하여야 . 한다 , 다만  신고인이 해태이유서

 의  제출을  거부할  때에는  그  사유를  기록하고  직권으로 작성한다

 ⑦구청장은  과태료를  부파하는  때에는  ◎기개시 5  일이전에  별지 제』호서식의 ◎부통

 지서와  규칙 39  제 호서식의  과태료납부통지를  납부의무자에게  발부하여야 . 한다

-145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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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이

 조례는  공포한  날로부터 시행한다

48 칙

( 35  볐 ◎ -  올쏜 10)뜰

 ③과태료의  납부기한은  납부통지서를  발부한  날부터 15  일이내로 . 한다

 ④구청장은  과태료의  부과징수에  관한  제반처리사항을  별지 3  제 호서식의 과태료결정

 자료부와  규칙 51  제 호  서식의  과태료징수부에  기록관리하여야 . 한다

 ⑤구청장은  과태료의  부과징수가  위법  또는  부당한  것임을  확인한  때에는  즉시 그

 처분을  변경하거나  취조하여야  하며  이를  별지 4  제 호서식의 ( !과태료부과취소 변경 통

 지서를  납부의무자에게  발부하여야 . 한다

6 ( ) 제 조 사전징수  구청장은 5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납부의무자가  해태이운서제출과 동시

 에  과태료를  자진납부하는  경우와  신고자의  거주지가  접수기관의  관할구역이  아닐 경

 우에는  과태료를  사전징수할  수 . 있다

7 ( ) 제 조 납부독촉  구청장은  과태료납부의무자가  법 132 2 2  제 조의 제 항  및  규칙 52제 조레

7  항의  규정에  의클  이의신철을  하지  아니하고 5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납◎기한내에 과

 태료를  납부하지  아니한  때에는  납부기한이  겋과한  날로부터 15  일이내 (  은행납입인 겋

 우에는 aO )  일이내 에 10  일이내의  납부기한끌  징하여  쪘지 5  제 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

 발부하여야 . 한다

8 ( ) 제 조 체납처분  구청장은 7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과태료납부의  독폭을  받은  자가 그

 납부기한까지  과태료를  납부하지  아니한  메에는  법 132 2 4  제 조의 제 항의  규정에 의하여

 체납처분하여야 한다

9( ) 제 준용규정  과태료의  징수에  관하여  이  조례에  정한  것을  제외하고는  지방세 징수

 의  예에 . 의한다

10 ( ) 제 조 시행규칙  이  조례의  시행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은  구의  규칙으로 . 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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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별표 1)

 과  태  료  부  과  대 '( 3  상 제 조 )관련

.  과  태  료  금 액
 부  과  대 상  근  거  법 령

 법제 130조해당  법제 131조해당

1.  출생일로부터 1  월이내  출생신고를 하지  법  제 49조 to만원5만원

 아니한  자 ( )출생신고  법  제 51조
. .'

2.  기아를  찾은  날부터 1  월이내에 출생신고  법  제 58조 .5 10 If

 를  하지  아니한 (  자 호적 )정정신츤

3.  재판의  확정일로부터 1  월이내에 인지신  법  제 63조 5 ·. 10 .」

 고를  하지  아니한 (  자 재판에  의한 인지

)신고

 유언집행자  취임일로부터 1  월이내에 인  법  제 54조4. 5 ·. 10 ·.

 지신고를  하지  아니한 (  자 유언에 의한

)인지신고

5.  사산사실을  안  날로부터 1  꿜이내에 사산  법  제 65코 5 " 10 .」

 신고를  하지  아니한 (  자 인지태아의 사산

)신고

 재판의  확정일로부터 1  월이네에 입양취  법 71제 조6. S f. 10 ·.

 소신고즐  하지  아니한 ( )자 입양취소신고

?  재판의  확정일로부터 1  월이내에 피양신  법  제 75조 5" 1  ㉠ ·.

 고를  하지  아니한 (  자 재판에  의한 파양

)신고

8.  재판의  확정일로부터 1  월이내에 혼인신  법  제 76  조의 2 5 rr 10 If

 고를  하지  아니한 (  자 재판에  의한 혼인

a)신

9.  래판의  확정일로부터 1  월이내에  혼인 취  법  제 78조 5 ·. 10 If

 소신고를  하지  아니한 . 자 (혼인취소신

)고

10.  재판의  확정일로부터 1  월이내에 이혼신  법  제 81조 5 ·. 10 .」

 고를  하지  아니한 (  자 재판에  의한 이혼

)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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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f  과

 태  료  귿 액

 부  과  대 상  근  거  법 령

 법  제 131조해당 법제 130조해당

10만원 법 28제 조 5만원 부모가  미성년의  자에  대한  친권을 행11

311 1항 사할  자를  정하거나  변경한  날로부터 1

 월이내에 , 친권자지정  변경신고를 하지

(  아니한자 부모의  친권자 )변동신고

10 ·. 법 28제 조 5 rr12.  재판의  확정일로부터 1  월이내에 친권이

rl12항 나  관리권의  상실 , 사◎ , 회복 ,지정

 변경신고를  아니한 (  자 친권  또는 관리

 권의 , 상실 , ◎퇴 , 회복 , 지걱 변경애

 따른  친권자 )변동신고

13.  훈견인  취임일부터 1  월이내에 후견개시  법 83제 조 5 ·. 10 ·.

 신고를  하지  아니한 (  자 후견개시 ) 신고 '

 법 84제 조 10 .」 후임자  취임일로부터 1  월이내에 후견인 5 .」14.

 경질신고를  하지  아니한 (  자 후견인 경

)질신고

 법 ri18s코 10 ·.5 ·# 후건종료일부터 1  월이내에  후견종료 신15

 고를  하지  아니한 ( )자 후견종료신고
fT  냅

ai187조 1() .」 사망의  사실을  안 (  날 발생한 )날 부터 5 "16.

31  월이내에
 사망신고를  하지  아니한 자

( )사망신고
3  사망자를

 인식한  날부터 10  일이내에 사  법  제 93조 5 ·. 10 " 317

4  망신고를 하지  아니한 (자 본적룰명자

a  인식불능자의)사망
'S

 법  제 95조 10 .」18.  재판확정일부터 1  월이내에  실종 신고를 5 .」

 하지  아니한 ( )자 실종선고신고
T  법

 제 96조19.  호주승계의  사실을  안  날부터 1월이내 5 .」 10 ·.

 에  신고를  하지  아니한 (자 호주승계신

:f )고

 법  제 95조20.  호주승계인이  외국에  있는  경우 승계의 10 ·.S 11

ffall 
3항 사실을  안  날부터 3  월이내에 신고서를

1  발송하지 아니한 (  자 승계인이 외국에
:f  있는

 경우 호주승계신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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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,  재판의  확정일부터 1  월이내에 호주승계

 회복신고를  하지  아니한 (자 호주승계회

)복신고

22.  폐가  또는  무후가가  된  사실을  안 날부

 터 1  월이네에  일가창립  신고를  하지 아

 니한 (  자 일가창립의 )신고

2,3.  국적볶 11  제 코애  의한  고시일련틴 1월

01  이 에  귀화신고를  하지  아니한 자(』

)화신고

24.  국적상실의  사실을  안  날부터 1월이네

 에  국적상실신고를  하지  아니할 자(』

)적상실신고

25.  댑무부장관의  허가홍지서를  받은 날부

 터 1  원이네애  국적회복신고를  하지 아

 니한  자 (  국적회 )복신고

26  가정댑원의  허가를  받은  ◎부터 1꿜이

 내에  개명신고를  하지  아니한 (자 개멩

)신고

27.  가정법인의  허가를  받은  날부허 1월이

11  ㄴ 에  취펄신고를  하지  아니한 (자 퓌직

)신고

28.  재판이  할정된  날부터 1  월이내에 취적

 신고를  하지  아니한 . (  자 판결에  의한 취

)적신고

29.  호적정정허가  재판이  있었을  때 1월이

 내에  호적정정신청을  하지  아니한 자

(  허가의  호적  정정신청 )

30.  재판이  확정된  날부터 1  월이내에 호적

 정정신청을  하지  아너한 (  자 판결에 의

 한  호적의 )정정신청

 법  제 100조 5만익 10만일

 법  제 106조 5 ". 10 ·.

 벌  제 1 O?코 10 ·.

10

 덥 112  제 조 1 5 ·. 10 ·/

10 ·. 뎁 113  재 코 i 5 ·.

10 ·. 냄 1116  저 고 1 5 ·.

frlll19il i 5 ·. 10 ·.

 법 122  제 고 1 5 ·. 10 ·」

10 ·. 법 123  제 조 1 5 ·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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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별표 2)

 과  태  료  부  과  기 ( 4 1  준 제 조제 항 )관련

fl

 트◎)  ◎  ◎건닌◎기닌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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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1월미만

· 1  월이상 3월미만

· 3  월이상 6월미만

· 6  월이상 12월미만

100분의

100분의

100분의

100분의

2, 500원

5, 000원

10, 000원

20, 000원

. 5,000원

10, rO :☞ 은

20, 000원

40, 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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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'': [  별지 I  제 호 서식』

 해  태  이  유 서

 신고 (  또는 )신청 의무자

성명 ( , 남 ) 여 . 주민등록번호

주소

( , 학력 국졸이하  중 · , 고졸 )초대졸이상

 사건본인의 인적사항

 성명 . ( , 남 ) 여  주민등록번호 :

( ' 신고 또는 )  신청 의무자와의 관계

사건발생상팡

 사건의  표시 .

 사건발껑  년뭘일 :  사건신고년월

 일 :

 해  태  기  간(3  개웜  미 , 만 3  개월이 ~ 상 6111  월 , 미만 6 ~ 개월이상 1  년미 )만

4. (  해태이유 무지 )과실

5.  신고의무자  생활정도 ' (  과세대상· )비과세대상

년진술인

( , ◎시장 구청장

 읍 · ) 면장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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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 슬지 3  제 호서식 1
 과 . 태  료  결  정  자  료 부

 과  태  료  부  과  비 율 끄  또 는

_ ①② 출  의 무자  해  태  기  간 1  년  미 만 해태
과태위반 비고기간③신고④③⑤⑥신고

⑦조항
료액 1년의무자의무자해태 해태 해태성명 프즈 /L

비율계 기간 학력지역 이유 이상

168aa 4190BB

 ◎쇄  용지 (2  급 ) 60r.· D3

 굻 작성요령

 웠반조항은  초적법 130  제 조  또는 131  제 조와 1  별표 의  근거법령안  해당법령안 해당조문을
기입

 프파태료액은  조례 7  제 조에  의한  산정금액 기입

 프  비율계는 ~  ④ ⑧의 합계

 츠  해태기간은 1 , 개월미만 1711 , 뭔이상 3 , 개뀔미만 3 , 개뭘이상 6 , 개월미만 6 , 개꿜이상 1년
 미  만으로 구븐

 프해태지역은 , ,  군 시 직할시로 (  구분 신고와◎자의  주민둥록지를  기준으로 )함

 ◎  신고의무자의  학력은 , 국졸이하  쿵 ·  고록  전문데폴이상으로 구분

 즈  해테사유는  무지 ·  과실로 구◎
 ◎신고의무자의  생환정도는  재산세와  종합토지세의 , 비촤세데상  과세데상으로 구분

-  클지 4  제 호서식 ]

( )과태료부과취소 변경 통지서

 주소 :

 성명 : 』하

 취소 !  변경 )액 고  지  금 액 비고차액

 취소 ( )변경 사유

00  년월일 시장
( , 구청장  읍 · )면장

190aH x268aB

신문용지54r,·'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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